
파주시 공고 제2026-611호

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

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

구제역(FMD)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“가축․시설출입차량 

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”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2월 20일

파 주 시 장

1. 목적 : 구제역 확산방지

2. 지역 : 파주시

3. 대상 : 우제류 농장에 가축․축산관련 종사자․차량의 출입금지 및 관련

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, 차량, 물품 등 이동 금지

※ 구제역 검사 등 방역관련 차량(검역본부, 지자체, 방역본부에 한함) 및

집유장, 원유운반차량, 집유관련종사자, 긴급백신접종반은 제외

가. 축산농장 : 우제류 농장

나. 축산관련 종사자 : 임상수의사, 수집상, 중개상, 가축분뇨 기사, 동물약품·

사료·축산기자재 판매자, 농장관리자, 가축운송기사, 사료운반기사, 컨설팅

등 우제류 농장 및 우제류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

다. 축산관련 작업장 : 도축장, 사료공장, 사료하치장, 사료대리점, 분뇨

처리장, 공동퇴비장, 가축분뇨공공처리장, 공동자원화시설, 축산관련

운반업체, 축산관련용역업체,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, 축산 컨설팅

업체, 퇴비제조업체,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

4. 기간 : 2026. 2. 20. 09:00부터 2026. 2. 21. 09:00까지(24시간)



5. 기타사항

가.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우제류 농장 또는 우제류 관련 작업장에 들어가

있는 축산관련 종사자․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

나.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․차량․물품 

등은 우제류 농장 또는 우제류 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

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

다.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․차량․물품 등 중 부득이  

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․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

승인을 받아야 하며, 시․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

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

라. 일시이동중지는 2026. 2. 20. 00: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

처벌적용시기는 2026. 2. 22. 00:00부터 실시한다

마.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

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

6. 문의처 :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 가축방역팀(☎031-940-4501)


